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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Ⅰ. 회의 개요

o 일    시: 2021. 4. 27.(화요일), 10:30

o 장    소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
o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
- 심의위원: 권헌영(분과위원장), 박정인, 홍지만 위원

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분과위원장

2. 전차(제2021-85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·········· 분과위원

3. 안건상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분과위원장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보고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
 ㆍ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

시정권고 심의

4. 폐회선언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분과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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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o 제1호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

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71건(안건번호 제2021-42778호~43148호)

- 회의결과: 안건번호 제2021-42778호~42786호 ♡♡♡♡ 게시물에 해외 

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안으로 해외 불법복제물 게시

자의 전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, 광고를 게재하여 

수익을 얻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.

안건번호 제2021-42787호~42789호는 ♡♡♡ 블로그에 영상 불법 복제

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

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, 저작권법 제3조에 의하여 외국 

저작물도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

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.

안건번호 제2021-43132호~43148호는 밴드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

영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,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

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.

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797건은 삭제 또

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․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

을 권고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

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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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회의 의사록

1. 개회선언

o 권헌영 분과위원장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

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
2. 전차(제2021-85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.

- B 위원: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

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.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

것으로 생각됨.

- D 위원: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

인하였고,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

리하여 공개함.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0쪽~13쪽은 

「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」제7조 제1항 제5

호에 따라 비공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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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안건상정

o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오진해 전문위원: (심의안건의 저작물명,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

면서)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,

저작권자,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. 금일 

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‘♥♥♥’, ’◁◁◁◁’, ’○○○○’, ’◎◎◎◎

◎’, ’♣♣♣♣♣’, ’♦♦♦♦♦♦’, ’■■■■■■’, ’♧♧♧♧♧♧♧♧♧’, ’

♥♥♥♥’ 등임.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

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.

- 참석 위원 전원: 해당 없음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.

- 오진해 전문위원: 금일 심의안건은 3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

게시한 82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. 관련 법령과 심의

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.

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42778호~

42786호 민원인이 공익신고를 통해 신고한 사안으로 ♦♦♦ 블로그에 

해외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 및 임베디드 링크를 설정한 

사안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

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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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안건번호 제2021-42778호~42786호에 대해 원안대

로 가결하시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.

- B, D 위원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-42778호~42786호는 

해외 불법복제물 게시자의 전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

보인 점,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

대로 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

호 안건번호 제2021-42787호~4278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

△△△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

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

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.

- B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

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.

- D 위원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-42787호~42789호는 

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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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 화면, 불법복

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42790호~42131호는 모

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, 프로그램, 게임, 출판, 만화 등을 웹하드 등 

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.

(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)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. 나머

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.

(만화 ‘왕에게 바치는 약지 (출판 : DWC) (2021)’ 관련 조사 자료를 

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42825호 만화 ‘왕에게 바치는 약지 (출판 

: DWC) (2021)’는 2020. 3. 19. ~ 2021. 3. 18. 연재한 해외 만화로 웹

하드에서 20포인트에 판매 중임.

(방송 ‘수미네 반찬(2018)’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

2021-43001호 방송 ‘수미네 반찬(2018)’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157포인

트에 판매 중임.

(영화 ‘터미네이터: 다크 페이트 (2019)’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

서)안건번호 제2021-43059호 영화 ‘터미네이터: 다크 페이트 (2019)’는 

2019. 10. 30.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630포인트에 판매중임.

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

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797건에 대해 시정

권고 가결 의견임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

건번호 제2021-42787호~4278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.

- B, D 위원: (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)모두 

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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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

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

는 것이 타당함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-42790호~42131호 중 

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

하고,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

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

호 제2021-43132호~4314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

를 요청한 사안임. 보호원이 현재 최우선 조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

처리하고 있는 영화 ‘▶▶▶’, 영화 ‘▷▷’,임.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

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웹하드, 모바일 웹하드 및 밴드에 

해당 영화가 게시되어 있음.

- B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최신 저작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

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.

- D 위원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-43132호~43148호는 

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

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
(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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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안건번호 제2021-42778호~42786호, 제2021-42787호~42789호는 가결하고 안건번

호 제2021-42790호~4314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·전

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

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.”

4. 폐회 선언

o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.

2020년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. 5 4.

분과위원장 권헌영

위원 박정인

위원 홍지만


